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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 ❍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  ❍ 회부일자 : 2024년 6월  3일

3. 제안이유
  ❍ 도의회 신청사,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라 청내 주차난 

심화, 도청 방문 민원인 및 각종 행사 내방객 불편을 초
래함에 따라

  ❍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 격차를 줄여 공무 목적 외 차량 
출입을 최소화하여, 직원 등 주차 분산을 유도하여 도민 
불편 해소하고

  ❍ 다자녀 가정,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
을 정비하려는 것임.



4. 주요내용
  ❍ 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 조정(안 제4조)
     - 현재 :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 500원, 30분 초과시 

매 10분마다 200원 추가 징수
     → 개정 : 최초 1시간까지 무료, 1시간 초과시 매 10분

마다 200원 추가 징수
  ❍ 민원인, 다자녀 가정,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 규정 정비

(안 제5조)
     - 민원인(60분 면제 → 2시간 면제)
     -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(3자녀 → 2자녀)
     -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(1시간 → 2시간) 등

5. 검토의견
  ❍  이 번  개 정 조 례 안 은  청 사 환 경 개 선 사 업 , 후 생 복 지 관 

건 립  등 에  따 라  충 청 북 도 청 사 부 설 주 차 장  면 적 이  줄
어 들 어  주 차 난 이  심 화 되 고 , 방 문 민 원 인  및  각 종  행
사  내 방 객 의  불 편 이  증 가 함 에  따 라 , 인 근  주 차 장 과 의 
요금 격차를 줄여 공무 목적 외 차량출입을 최소화하여 
직원 등의 주차 분산을 유도하고, 

  ❍  민원인, 다자녀 가정,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등의 주차요
금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
